
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[별표 5] <개정 2017. 9. 15.>

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(제12조제2항 관련)

영역 교과목(학점)
이수과목

(학점)

가. 교사 인

성
보육교사(인성)론(3학점), 아동권리와 복지(3학점)

2과목

(6학점)

나. 보육 지식

과 기술

보육학개론(3학점), 보육 과정(3학점), 영유아 발달 및

지도(3학점), 아동생활지도(3학점), 영유아 문제행동지

도 및 상담(3학점), 특수아동 이해와 지도(3학점), 놀

이지도(3학점), 언어지도(3학점), 아동음악과 동작(3

학점), 아동미술지도(3학점), 아동수학지도ㆍ아동과학

지도(3학점), 영유아 교수방법론(3학점), 교재교구개발(3

학점), 부모교육(3학점), 영유아 건강지도(2학점), 영유

아 영양지도(2학점), 아동안전관리(3학점), 어린이집 운

영관리(3학점)

18과목

(52학점)

다. 보육 실

무
아동관찰 및 실습(3학점), 보육실습(4학점)

2과목

(7학점)

 ※ 비고

  1. 각 교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.

  2. 학점당 시간은 15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  3. 보육실습은 별표 4 비고 제2호에 따른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.

  4. 22과목 이상, 6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

